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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산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세계 각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체제와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3개국, 당사국은 120개국이 되었습니

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시행

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기업 46%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국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국내

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무지식 부족으로 우리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유전자

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주요 국가별 법령 정보 및 최근 국제 동향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시급한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발

간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나고야의정서를 이해하여 나고야의정서 불이행에 따른 불이

익을 예방하기 위해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관련 주요 내용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수록하였고, 국내 유전

자원의 이익공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시계약서 등도 수록하여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출간되었습니다.

본 안내서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배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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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이해

Ⅰ 

1. 협약의 탄생 배경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쓰이는 주인공 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1904년 우리나라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한라산 구상나

무입니다. 만약 그때 반출되지 않았다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국 

지위를 갖고 해마다 엄청난 로열티를 받게 해 주었을 겁니다. 오늘날 생물

을 몰래 빼돌리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국제적인 규제를 받습니

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인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원을 대부분 ‘인류 공동’의 자산처럼 여겼습니다. 태풍이

나 지진 같은 자연의 변화나 전쟁, 무역, 여행을 통해서 생물이 전파되는 

것처럼 국외 반출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

후 강대국들은 자본과 앞선 생명공학 기술, 법제도를 내세워 식민지나 개

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함부로 가져다 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원을 독

점해서 이용하거나 신약, 신품종, 신소재를 개발과 특허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원산국에는 혜택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 이런 불공정한 일들은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2. 협약의 목적

한편에서는 생물주권을 빼앗기고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의 불

만과 갈등이 커져갔고, 다른 쪽에서는 ‘돈이 될 만한’ 생물들이 마구잡이

로 포획, 채집되면서 지구촌 생태계의 유기적 균형이 급속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들이 제각각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종다양성이 위협받으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이해관계와 생태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국제적 규약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입니다. CBD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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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채택 및 발효

1992. 5. 22. 채택 

1993. 12. 29. 발효

▶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

1994. 10. 3. 가입

1995. 1. 1. 발효

1.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

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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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접근 

Access

의무준수 

Compliance

이익공유 

Benefit-Sharing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관련 전통

지식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 시 

유전자원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자는 그 이용으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합의조

건(MAT) 체결에 따라 제공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당사국 :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적 · 행정적 · 정책적 조치

이용자 : 입법 및 규제요건에 따라 

접근 허가(PIC) 및 이익공유(MAT)

국가점검기관 : PIC, MAT체결에 

관한 정보 접수 · 수집

ABS의 구성요소

제공국 이용국상호합의조건

사전통고승인

유전자원

2.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요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

하고 공평한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를 

ABS라고 부릅니다. 

ABS는 접근(Access), 이익공유(Benefit-Sharing), 의무준수(Compliance)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 공식명칭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ABS) to the CBD

▶ 채택 및 발효

2010. 10. 29. 채택 

2014. 10. 12. 발효

▶ 우리나라 서명 및 발효

2011. 9. 20. 서명

2017. 8. 17.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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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비준일 국가 비준일 국가 비준일

아시아

(27)

요르단 '12.01.10 베트남 '14.04.23 대한민국 '17.05.19

라오스 '12.09.26 UAE '14.09.12 일본 '17.05.22

인도 '12.10.09 캄보디아 '15.01.19 쿠웨이트 '17.06.01

시리아 '13.04.05 키르기스스탄 '15.06.15 레바논 '17.10.13

몽골 '13.05.21 카자흐스탄 '15.06.17 아프카니스탄 '18.06.06

타지키스탄 '13.09.04 필리핀 '15.09.29 말레이시아 '18.11.05

인도네시아 '13.09.24 파키스탄 '15.11.23 네팔 '18.12.28

부탄 '13.09.30 중국 '16.06.08 몰디브 '19.07.01

미얀마 '14.01.08 카타르 '17.01.25 북한 '19.10.01

아프리카

(45)

가봉 '11.11.11 우간다 '14.06.25 토고 '16.02.10

르완다 '12.03.20 니제르 '14.07.02 세네갈 '16.03.03

세이셸 '12.04.20 감비아 '14.07.03 잠비아 '16.05.20

에티오피아 '12.11.16 마다가스카르 '14.07.03 말리 '16.08.31

모리셔스 '12.12.17 부룬디 '14.07.03 스와질란드 '16.09.21

남아공 '13.01.10 모잠비크 '14.07.07 시에라리온 '16.11.01

보츠와나 '13.02.21 수단 '14.07.07 카메룬 '16.11.30

코모로 '13.05.28 말라위 '14.08.26 상투메프린시페 '17.01.10

기니비사우 '13.09.24 기니 '14.10.07 앙골라 '17.02.06

코트디부아르 '13.09.24 레소토 '14.11.12 짐바브웨 '17.09.01

이집트 '13.10.28 콩고민주공화국 '15.02.04 챠드 '17.10.11

부르키나파소 '14.01.10 콩고 '15.05.14 탄자니아 '18.01.19

베냉 '14.01.22 라이베리아 '15.08.1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8.07.27

케냐 '14.04.07 모리타니 '15.08.18 에리트레아 '19.03.13

나미비아 '14.05.15 지부티 '15.10.01 가나 '19.08.08

중남미

(15)

멕시코 '12.05.16 페루 '14.07.08 아르헨티나 '16.12.09

파나마 '12.12.12 우루과이 '14.07.14 앤티가 바부다 '16.12.12

온두라스 '13.08.12 도미니카 '14.11.13 에콰도르 '17.09.20

가이아나 '14.04.22 쿠바 '15.09.17 세인트키츠네비스 '18.09.05

과테말라 '14.06.18 볼리비아 '16.10.06 베네수엘라 '18.10.10

오세아니아

(9)

피지 '12.10.24 바누아투 '14.07.01 투발루 '18.08.28

미크로네시아 '13.01.30 마셜제도 '14.10.10 통가 '19.10.03

사모아 '14.05.20 팔라우 '18.06.13 솔로몬제도 '19.10.24

3.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 나고야의정서 비준(123개국) 및 법령 제정현황(72개국) (‘19.10.31 기준)   법령제정 국가 

▶ 주요 국가의 ABS 법령 특성

국가 

(입장)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중국

(제공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0.5~10% 국가기금, 출처공개, 중국 연구자 참여, 블랙

리스트제도 운영, 몰수 및 5~20만 위안 벌금

인도

(제공국)

생물다양성법('02)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

유를 위한 가이드라인('14)

0.1~5% 이익공유, 내 · 외국인 사전 허가 의무, 생물자원 

접근, 연구결과 이전 및 지식재산권 출원, 제3자 이전 시 

허가

남아공

(제공국)

생물다양성법('04)

생물탐사 및 ABS 규정 개정('15)

- 생물자원의 이용목적(생물탐사, 상업화, 기타 연구)에 

따라 허가 절차 구분

- 내국인만 신고 가능

EU

(이용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EU 규칙('14)

이용자로서 ABS 준수 의무 규정

접근규제 필요시, 회원국은 별도의 자국법으로 규정 권고

* 스위스(특허출처공개), 프랑스·스페인 · 핀란드(접근규제) 

일본

(이용국)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에 관한 지침('17)

국내 이용자의 ABS 의무준수 규정

접근 규제 없음(5년 이내 검토), 사후 이익공유 

미국, 캐나다

(이용국)
해당없음 미국과 캐나다는 비당사국으로 ABS 규제 없음

베트남

(제공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

에 관한 칙령('17)

연매출의 1%이상, 지식재산권 이용 시 2% 이상 이익공유

접근 목적 변경 및 제3자 이전시 허가

인도네시아

(제공국)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에 관한 2013년 제11호 법률('13)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관한 선언적 내용 규정

개별법령(Regulation no.41/2006)에서 외국인이 인도

네시아 유전자원을 자국내에서 연구 시 허가

유럽

(27)

알바니아 '13.01.29 슬로바키아 '15.12.29 프랑스 '16.08.31

노르웨이 '13.10.01 영국 '16.02.22 스웨덴 '16.09.08

헝가리 '14.04.29 독일 '16.04.21 룩셈부르크 '16.10.25

덴마크 '14.05.01 체코 '16.05.06 몰타 '16.12.01

유럽연합 '14.05.16 핀란드 '16.06.03 포르투갈 '17.04.11

스페인 '14.06.03 벨기에 '16.08.09 오스트리아 '18.07.20

벨라루스 '14.06.26 불가리아 '16.08.11 세르비아 '18.10.30

스위스 '14.07.11 네덜란드 '16.08.19 에스토니아 '18.12.19

크로아티아 '15.09.02 몰도바 '16.08.24 루마니아 '19.05.22

* 출처 : CBD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사이트 참조

* 미비준국 법령(12개국) 마련: 모로코, 브라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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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제협력 증진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이익공유, 절차준수 등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2. 이행: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가. 설립목적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설치·운영(제17조제1항)

-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

나. 주요 업무

-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

합, 관리, 조사 및 제공

-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

자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기

술적 지원

-  국내 유전자원등의 해외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를 위한 외국

의 유전자원정보관리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대한 인

식제고를 위한 홍보

03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한다.

해설  해당 원산국이 유전자원 관련 접근 절차를 마련한 국가일 경우에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 X

돌발 OX 퀴즈

◆ CBD 사무국에 정보 제공

◆  사전통고승인 취득과 상호합의

조건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

치에 따라 접근 허가 부여

◆  사전통고승인 취득, 상호합의조

건 체결,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

된 정보 취합 및 접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

자원

「농업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

산생명자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

자원

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신고 절차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국가연락기관

유전자원 유형 야생생물자원 병원체자원농업생명자원 해양수산생명자원 생명연구자원

국가책임기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점검기관 환경부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 할 경우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절차 준수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대   상–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내국민은 필요할 경우)

–신고처– 국가책임기관

국가책임기관에 신고서 접수  신고 수락  신고증명서

–대   상–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을 취득한 내국인

–신고처– 국가점검기관(사전통고승인 취득 90일 이내)

국가점검기관에 신고서 접수  서류 확인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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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입장에서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도

01. 유전자원 이용 계획 수립

•유전자원 종류, 수량

•유전자원 제공국 현황

•유전자원 이용 목적

•유전자원 이용 기관

•CBD ABSCH

•제공국 국가연락·책임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금전적 이익공유

•비금전적 이익공유

• 지식재산권, 제3자 이전 등
•생물거래 허가 신청서

•생물탐사 허가 신청서

• 사전동의 증거

• 물질이전 계약

• 이익공유 계약

• 수수료 납부등

• 제공국 책임기관으로부터 허

가증이나 그 상응 문서 취득

• 국내 국가점검기관에 PIC 

취득 후 90일 이내

02. 허가절차 확인(문의)

03.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협상 체결

04. 제공국 책임기관으로부터

         유전자원 접근 신청

05. 유전자원 접근 허가

06. 절차준수 신고

10.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07. 유전자원 취득 08. 연구 개발 09. 이익실현 후 공유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데 
어디로 가서 정보를 

얻어야할까?

예시

제공자

OK

이용자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15

 유전자원 이용 시 의사결정 가이드

주의 대비 요함 적절한 의무 준수 필요

생물자원(유전자원)에 접근 한다.

생물자원의 이용(연구개발) 행위가 있다

*  연구개발을 통한 효능여부와 상관 없이 특정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라 접근 규제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에 따라서는 단순접근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음

파생물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유전자원의 추가 접근 없음

연구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원료는 접근 중

연구개발 진행 중 또는 

후속 연구 계획 중

해당없음

해당없음

YES

NO

YES

GMO / LMO, 합성생물학산물, 

합성화합물(케미컬)
전통지식

동물·식물·미생물

그 밖의 기원의 물질
인간유전자원

접근 시점에 제공국에 

관련 법률 없음

접근 시점에 제공국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관련법 내에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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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우리 생물주권 잘 지키고 다른 나라 유전자원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ABS 실무 매뉴얼

유전자원 이용, 어떻게 하나요?

Ⅱ



18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ABS 실무 매뉴얼   19

유전자원 유전자원 이용 여부

원산국 법·절차 확인 이익공유

원산국 확인

사전통고승인 취득

ABS 실무 매뉴얼

Ⅱ

◆  나고야의정서는 모든 유전자원이 

적용대상인가요? P.19

◆  제공국에 제정된 관련법은 어디에

서 확인하나요? P.25

◆  해외 담당 국가기관에 직접 관련 

절차를 문의할 수 있나요? P.27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현황은 어디

에서 확인하나요? P.28

◆  다른 기관에서 맺은 PIC / MAT을 

볼 수 있나요? P.29

◆  원어나 영문으로 되어있는 법령의 

한글번역 문서는 어디에서 보나요? 
P.30

◆  원산국이 여러 국가인데 어느 국

가 의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P.21

◆  이용하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해 어

느 국가에 원산국 지위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P.22

◆  국내 자생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P.24

◆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

이란? P.20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이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

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P.20

◆  계약 체결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예

시계약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요? P.40

◆  제공자에게 줄 이익공유의 방식

이나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P.42

◆  제공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어떻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

나요? P.43

◆  해외 생물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

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

나요? P.31

◆  국내 생물자원을 외국인에게 제공

할 때 조치 사항은? P.31

◆  유전자원법 법령과 관련양식은 어

디에서 확인하나요? P.38

절차준수의 신고 기타

1. 나고야의정서는 모든 유전자원이 적용대상인가요?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은 유전자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유전자원

의 파생물입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

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유전자원

이 아닌, 모든 유전자원은 ABS의 대상입니다(생물다양성법 제2조제4호, 

유전자원법 제2조제1호). 

01

유전자원 
해당 여부

* 제외대상 : 인간유전자원, 공해 · 심해 ·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합성화합물, GMO / LMO, 합성생물학 산물

* 현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국내 

신고 절차는? P.44

◆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이행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P.48

◆  나고야의정서 최신 해외 동향은 어

떻게 아나요? P.48

◆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련 교육이 

있나요? P.49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유전자원의 목록이 있다.

해설  모든 유전자원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 X

돌발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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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 이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파생물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원 이용’은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

적 그리고 /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나고야의정서 제2조).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이 유전자원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용어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정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

적으로 적용대상 활동에 대한 목록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나고야의정서 

협상 시 이러한 목록이 고려되었으나 관련 영역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식 및 기술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최종본에는 포

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나고야의정서 이

행을 위하여 EU ABS 규칙의 범위에 관한 지침서1)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아래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산국이 여러 국가인데 어느 국가의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나고야의정서 제6조는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자원을 제공하

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

(PIC)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국 : 유전자원을 현지내 상태(자연서식처, 생태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따라서 원산국이면서 실질적으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식물종이 중국, 인도, 베트남의 야생에 분포할 때 유전자원의 이용자

가 베트남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산국이면서 제공국인 베트남

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반면, 인도

의 개체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재배된 개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원산

국인 인도의 법령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02

유전자원 이용 
해당 여부

03

원산국 
확인

1)  Guidence docu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re obligations of Regulation(EU) No 511/2014 

유전자원 이용에 적용되는 활동 유전자원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 활동

◆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생화학 합성물을 분

리하는 연구(활성 여부와 상관없음)

◆  식물 신품종 개량

◆  유전자 변형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발굴

◆  실험동물의 개발

◆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효모의 개량 또는 발굴 등

◆  효능과 특성연구

◆   이미 특성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합성

물이 포함된 원료를 제품에 후속적으로 포함시키는 

첨가 및 가공

◆  테스팅 / 지표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원(실험동물 등)

◆  맥주양조에서의 효모 사용

◆   생물자원센터에서의 유지관리 활동, 형태학적 분석 

등 표현형 연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용

◆   합성화합물(케미컬)을 이용한 연구개발, 상품화(합

성의약품 등)

◆  합성생물학 연구

◆  단순진단을 위해 접근하는 유전자원

원산국 제공국 인도

제공국 한국

 중국  베트남

사전통고승인 취득제공국원산국

베트남

인도

베트남

한국

베트남

인도

1  원산국  제공국

2  원산국  제공국

2

1

* 원산국의 지위는 없고, 
   한국에서 재배만 하는 경우

* 베트남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No.59/2017/ND-CP)

 인도 : 생물다양성법(2002),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2014)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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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중개업체에게 원산국 출처를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밖에 전세계 생물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catalogue of life 사이트(http://www.catalogueoflife.

org)에서 종의 분포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원산국을 확인하는 방법은?

1  catalogue of life 사이트(http://www.catalogueoflife.org)

3  학명으로 검색: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2  클릭

학명으로 타이핑하고

클릭하여 검색

분포지역 확인

4  검색 결과 목록 중 종명 클릭하여 확인

5  분포지역(Distribution)을 확인하여 원산국 확인

클릭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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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자생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사이트(https://species.nibr.go.kr)에 접속하여 국내 5만여 종의 자생 

생물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물종목록을 다운로드하면 분류군별로 생물종 확인이 가능하며 생물표

본 분양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1. 원산국의 ABS 관련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CBD ABSCH 홈페이지는 각국의 법령제정 현황,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4

원산국의 법령·
접근 절차 확인

* 국가연락기관 : 유전자원 관련 법령 및 접근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

* 국가책임기관 :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는 기관

원산국의 관련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CBD ABSCH 사이트(http://absch.cbd.int/)

2  클릭하여 국가 검색

2  Search를 클릭할 경우 2  Country Profiles를 클릭할 경우

Viet Nam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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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국의 법령 클릭하여 확인

4  베트남의 유전자원 관련 법령 확인

클릭하여 법령 원문 확인

각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숫자 의미: 업로드된 개체 수

2.  유전자원 원산국(해외)에 관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관하여 문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국의 국가연락기관에 이행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ABSC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가 프로필을 클릭하면 ‘ABS National Focal Point’에서 국가연락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되어 있는 영문 이메일로 유전자원 접근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등을 담당자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클릭하여 확인

법령,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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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CBD ABSCH(http://absch.cbd.in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BSCH 홈페이지의 ‘비준국’과 ‘당사국’의 의미

• 비준국 : 비준(Ratification)은 서명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를 비준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명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Acceptance), 승인

(Approval), 가입(Accession)은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 당사국 : 비준서를 기탁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어 나고야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말합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비준국 비당사국

4. 다른기관에서 맺은 PIC/MAT을 볼 수 있나요?

CBD ABSCH(http://absch.cbd.int)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각 당사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통고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체

결 정보를 DB화하여 ABSCH 웹사이트에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RC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제공국의 담당자(PA: Publishing Authority)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PIC)와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에 대한 정보를 ABSCH에 입력하고 공개를 결

정하면, 인증서(IRCC)의 형태로 ABSCH에 공개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인증서(IRCC)의 필수 정보는 국가책임기관, 사전통고승인(PIC) 허가번호, 허가일

이며, 제공자, 사전통고승인(PIC) 획득자, 유전자원 종료, 상업적/비상업적 목적 등의 정보는 기밀사항으로 설

정하여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IRCC(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인증서는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제요건

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사전통고승인에 의한 것이며,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된 것임

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나고야의정서 제17조). 

IRCC: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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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원 원산국의 법령의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나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ABS 정보  자료실 하위메뉴에 [해외 ABS 법령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목으로 ABS 관련법 및 국제조약

의 한글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외유전자원 이용

1.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

라야 하나요?

접근 계획 중인 생물자원 제공국에 첫째, 원산국 지위가 있고 둘째, ABS 

관련 법률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제공국이 원산

국이며 ABS 절차준수가 필요하다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이전에 제공

국 국가책임기관에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전통고승인

(PIC) 양식은 국가별로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으며 이는 각 국가 ABS 법

령에 별첨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

인 시스템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전통고승인(PIC)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식은 제공국 국가연락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

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내유전자원 이용

2.  국내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9조는 접근 신고의 대상을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그와 준하는 자

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PIC) 신고의 의무가 없지

만 유전자원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인도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05

사전통고승인 
취득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는 통합신고서비스 사이트(https://www.ab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원산국 지위는 본서 21페이지, ABS 관련 법률 및 절차 마련 여부 확인은 본서 25페이지 참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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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책임기관 선택)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신고인)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신고인)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유전자원 제공자)

1

3

4

1

5

1

작성 항목
(자유롭게 이동가능) 

임시저장 및 다음

임시저장 및 다음

임시저장 및 다음

주소검색 화면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길이가 길 경우 용량 제한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를 위한 책임기관
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선택된 책임기관은 업무담
당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제출 서류 안내(비동의 체크시 제출서류 첨부 항목 활성화)

•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신고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 신고증명서는 신고인 주소란에 기입된 주소로 발송되며 주소 오류로 인한 배송오류, 지연,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신고인의 불이익에 대
하여 해당 책임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국가 책임기관 선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여부 체크 
비동의시: 제출 서류 확인 
후 추가 파일 첨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
의서 전자 서명

3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 여부 체크

4   항목별 동의 

5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전자 서명

1  신고인 정보 입력

1   유전자원 제공자 정보 
입력

• 개인 및 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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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수수료 납부 정보 등록)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상호합의조건)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신고서 제출)

1

2

3

1

2

1

체결 선택 시

미체결 선택 시

 접근하고자 하는 유전자원이 한 개 이상일 경우[자원추가]를 클릭하여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한접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신고 수수료는 1만원이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에 따라 입력 받는항목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1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사항 입력

2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
한 접근신고를 할 경우
[자원추가]를 클릭하
여 추가 입력

[하위삭제]: 추가한 자
원항목 삭제(최소 1개)

1   전자수입인지 납부사
이트 바로가기 링크

2   전자수입인지 납부서
비스 가이드 

-  수수료 납부사이트 이
용을 위한 매뉴얼 다운
로드 제공(PDF)

3   수수료 납부 증빙을 위
한 파일 첨부

1   상호합의조건 체결 선
택 시   

-  상호합의조건 내용 해
당사항 체크 및 상호합
의조건 체결서 사본을 
첨부

2   상호합의조건 미체결 
선택 시  

- 미체결 사유 기재

1   지금까지 기재한 사항
을 확인하거나 수정

2   신고서 제출을 위한 최
종 전자서명

3   신고서 제출하기 

2

1

2
3

임시저장 및 다음

• 신고서 제출 후 진행현황 
및 처리 여부 확인은 로그
인 후 나의메뉴(마이페이
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36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ABS 실무 매뉴얼   37

국내 유전자원을 외국(법)인에게 제공(수출)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9조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유전자원의 소

관분야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에 사전통고승인(PIC) 신고를 하고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에게 국내 유전자원을 제공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연구·개발의 목적이 있다면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른 사전통고승

인(PIC)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통합신고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해 이익공유 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면 통합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 신청서도 제출하면 됩니다.

* 국가책임기관 : 환경부(야생생물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병

원체자원),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

여기서 잠깐!

▶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변경 신고(신고증명서 검색)

1

2 3

우편발송(제출처)

 접근변경신고는 접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기능 입니다. 

•접근변경 신고 전 신고증명서 원본을 해당 책임기관에 우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은 변경신고 서류 심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변경사항 적용 후 원본과 함께 재발송 됩니다. 

(우편발송 제출처 확인) 
 - 해당 신고서의 접수(발급)기관을 통해 확인

(우편발송 주소 확인)  
 - 신고안내 > 변경신고 > 신고 전 준비할 서류  [제출처 안내] 참조

1   신고증명서 검색

2   자신에게 발급된 접근 
신고증명서 발급 현황 

3   접근변경 신고하기 
[다음 페이지 이동]

▶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 신청(확인 신청서 작성)

▶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 신청(신청서 제출)

1

1

2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 신청의 신청인 항목은 접근 신고증명서 원본에 기재된 신고인 정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1   상호합의조건 관련 사
항 기재 및 상호합의조
건 체결서 사본 업로드

2   [다음]클릭

1   지금까지 기재한 사항
을 확인하거나 수정

2   신청서 제출을 위한 최
종 전자서명

3   신청서 제출하기 

2

3

접근 신고증명서
신고인 정보

접근 신고증명서
번호(발급번호)

• 신청서 제출 후 진행현황 
및 처리 여부 확인은 로그
인 후 나의메뉴(마이페이
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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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원법 법령과 관련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유전자원법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

익 공유에 관한 법률’ 또는 ‘유전자원법’을 검색하면 ‘법률 제16016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원법 각 양식 원본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1호)

에 별지 서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환자의 혈액을 이용하려고 한다. 환자의 혈액은 인간유전자원이기 때문에  
유전자원법 상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설  병원체자원에 접근하므로 유저자원법의 적용을 받는다(유전자원법 제9조).

답: X

돌발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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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을 위한 양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상호합의조건(MAT)은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와 제공자 즉, 양자간

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계약의 형태이므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

닙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법률에 따라 계약서 양식, 이익공유 비율, 제3자 

이전조건, 특허 조건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국의 ABS 

관련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익공유 비율 등 정해져 있는 상호합의조건(MAT) 계약 양식이 별도로 

없다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리한 계약서 양식을 구성하여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의 부록에 우리나라 예시계약서가 수록되어 있

으며 일부 국제기구 및 당사국 관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시계약서를 공

개한 곳도 있습니다.

당사국 각 기관 및 국가에서 발행한 예시계약서는 ABSCH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06

이익공유

* [Search]탭  [Record types]필터  Reference Records 하위메뉴의 Model Contractual Clauses, Codes of 

Conduct, Guidelines, Best Practices and / or Standard 체크박스 클릭

* [Reference records]탭 클릭  모델계약서 / 행동강령 / 가이드라인 / 모범관행 분류 확인  목록 클릭 후 요약 및 원본 확인 가능

발행기관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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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자에게 줄 이익공유의 방식이나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제공국에 따라 이익공유 방식과 비율을 명문화한 국가3)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자와의 MAT 계약에 이익공유 방식과 비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예시 인도의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익공유 지불방식으로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

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

•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에서 정부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0.1~0.5% 이

내로 이익공유 (ABS지침 4조)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이익공유 비율

10,000,000루피 (약 168,800,000원) 0.1 %

10,000,001~30,000,000 루피 (약 168,800,000~506,400,000원) 0.2 %

30,000,000 루피 이상 (약 506,400,000원 이상) 0.5 %

* 법률에 지불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2019년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연간 총매출액
NBA/SBB에 지불할 

수수료 (3년간 1회)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에서 

정부세금 제외한 금액

연간 이익공유

비율

BMC에 수수료 

지급한 경우

10,000,000 루피 0 10,000,000 루피 500 루피 0

10,000,001~

30,000,000 루피
25,000 루피 30,000,000 루피 0.2% 이익공유금액 

25% 삭감
30,000,000 루피 이상 25,000 루피 30,000,000 루피 이상 0.5%

•  지식재산권 신청과 관련된 이익공유를 지불한 경우, 이익공유 의무가 없음

•  보존/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은 이익공유 금액에서 25% 증가

특별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예시계약서 등을 참고4)하여 전략적으로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도(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베트남(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7) 등

4)  본서 88페이지 참고

3.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나요?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체결 상대자가 상호합의

조건(MAT) 계약에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이익 공유 방식을 먼저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전계약(MTA)을 체결한 상태라면 상호합의조건(MAT)을 물질이전

계약(MTA)으로 갈음하도록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부

각하는 이익공유를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을 위한 협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상호 신뢰 관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

다면 현지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제공국의 이익공유 비율

국가 ABS 법 이익공유 비율 국가 이익공유 기금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안(2017)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

이용자가 발생한 이익의 0.5% ~  

10%를 납부

인도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4)

(금전적 이익) 연간 총 출고액의 

0.1% ~ 0.5%

제공자는 이익공유 금액의 5%를 

NBA에 납부(NBA: 2.5% SBB 행

정비용: 2.5%), 95%는 BMCs 그

리고 / 또는 이익요구자에게 분배 

(기술이전) 이전결과로 얻은 이익의 

3% ~ 5%

(지재권 보유자가 상업화시) 연간 총

출고가에서 분야별로 0.2% ~ 1%

(지재권 제3자 양도 또는 라이선스) 

연간 로열티 총액의 2% ~ 5% 

+ 수수료의 3% ~ 5%

브라질
생물다양성법

(Law13.123/2015)
연간 순이익의 1%

이용자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

식을 이용하는 경우 0.5%(분야별 

협정이 있는 경우 최소 0.05%)를 

이익공유 기금(FNRB)에 납부

베트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에 대한 법령(2017)

(금전적 이익) 총 연수익의 1% 이상 -  제공자가 정부관련 기관일 경우 

이익의 30%를 보유하고 국가

에 이익의 70% 납부 

-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

정한 개인 또는 기관일 경우 이

익의 50%는 제공자 보유, 50%

는 국가에 납부

(유전자원(파생품) 양도, 지재권 이

용) 총 이전가치 또는 지재권 이용으

로부터 발생한 총수익의 2% 이상

(비금전적 이익)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다름

남아공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개정 규칙(2015)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 신탁기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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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절차준수의 신고

1.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고 할 때 절차준수 신고

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따른 절차준수 의무는 '당사국으로부터 사전통고

승인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전자원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는 통합신고서비스 

사이트(www.ab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당사국으로부터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 발생!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점검기관 선택)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신고인)

1

1

작성 항목
(자유롭게 이동가능) 

임시저장 및 다음

주소검색 화면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를 위한 점
검기관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된 점검기관은 업무담
당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신고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준수 신고서는 제출 후 처리가 완료되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 점검기관 선택

1  신고인 정보 입력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신고인)

3

4

5
임시저장 및 다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는 전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길이가 길 경우 용량 제한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
의 여부 체크 
비동의시: 제출 서류 확인 
후 추가 파일 첨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
의서 전자 서명

3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 여부 체크

4  항목별 동의 

5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및 동의서 전자 서명

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제출 서류 안내(비동의 체크시 제출서류 첨부 항목 활성화)

•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 국적증서의 사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에서 등록한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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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유전자원 제공자)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사전통고승인)

1

1

2

임시저장 및 다음

임시저장 및 다음

 신고서 제출전에 작성중인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등록

1   유전자원 제공자 정보 
입력

1   사전통고승인 관련 정
보 입력

2   승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개인 및 법인 구분에 따라 
해당 입력 항목들을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1

2

 접근하고자 하는 해외 유전자원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자원추가]를 클릭하여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내역을 기재

1   유전자원 및 접근 이용 
내역 사항 입력

2   이익 공유 협의 체결 유
무 사항 입력  

-  체결의 경우(상호합의
조건 체결서 사본 첨부)

-  미체결의 경우 사유 입력

3   다수의 유전자원에 대
한 절차준수 신고일 경
우 [자원추가]를 클릭
하여 추가 입력

[하위삭제]: 추가한 자
원항목 삭제(최소 1개)

3

▶ 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준수 신고(신고서 제출)

2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를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1   지금까지 기재한 사항
을 확인하거나 수정

2   신고서 제출을 위한 최
종 전자서명

3   신고서 제출하기 

3

• 신고서 제출 후 진행현황 
및 처리 여부 확인은 로그
인 후 나의메뉴(마이페이
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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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고야의정서 최신 해외 동향은 어떻게 아나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해외 동향을 수집하여 정

기적으로 신청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유전

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  뉴스 · 교육·행사  뉴스  뉴스레터에서 지

난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 신청하기’를 통해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8

기타

1.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이행에 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s://www.abs.go.kr/

kabsch/main.do) 홈페이지에서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ABS 절차

와 법령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국가책임/점검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

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은 헬프데스크(https://

www.abs.go.kr/irs/info/help.do)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 유전자원 소관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교육이 있나요?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ABS 실무자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전 교육이나 온라인 사이트상에서의 실습 등을 통해 막연할 수 있는 ABS 이

행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나고야의정서 관계자들을 위한 인식

제고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BS 교육 및 세미나 일정 확인과 참가 등록

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  뉴스 · 교육·행사  행사 하위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전자원법은 2017년 8월 17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국내유전자원에 접근시에 신고
해야 한다.

해설  유전자원법의 접근신고, 절차준수의 신고 등 일부 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8월 18일 

부터 적용된다. 

답: X

돌발 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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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우리 생물주권 잘 지키고 다른 나라 유전자원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Ⅲ

자주 묻는 질문

Q&A로 쉽게 풀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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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Ⅲ

식품제조업체가 기술제휴를 통해 미생물 균주를 분양받아 발효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인가요?

해외에서 분양받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미생물의 발효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약품 등 

특정 효능(기능)을 갖는 제품을 연구·한다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강황(인도산)에서 커큐민을 추출, 연구를 통해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판매할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인가요?

NTCs에 포함되어 있는 강황(NTCs 목록 355번) 등 일부 향신료의 경우라도 인도의 유전자원을 이

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약품 등 특정 효능을 갖는 제품을 제조한다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향신료를 인도 등지에서 수입 후 단순 배합하여 카레 같은 가공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

용 대상인가요?

단순 식품용으로 제조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

니다. 또한 인도의 생물다양성법 40조에 의하면 일반교역품목(Normally Traded Commodities, 

NTCs)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이 교역품(Commodity)으로 이용될 경우 생물다양성법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Q.

Q. 사전통고승인(PIC) 취득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유전자원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용’ 되었을 경우, 그 과정에 관여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자가 PIC 

취득 및 MAT 체결의 주체가 됩니다. 

직접적인 연구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선행 기술을 통해 카레 같은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

매할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해당하는지?

잘 알려진 선행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전통지식에 해

당할 수 있으므로 귀사가 이용하려는 선행기술이 인도의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등에서 규정하는 전통지식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 전통지식: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지역공동체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차항)

• 나고야의정서에서는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도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규정, 관련 절차나 조치 등은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름(나고야의정서 제5조5항, 제7조, 제12조, 제16조)

유전자원을 수입해서 단순 배합, 단순 추출하는 경우도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이용에 해당하

는지?

EU 가이던스(2016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고, 이후 특성이 알려진 

생화학적 합성물을 단순히 첨가·가공(연구개발 없이)하는 행위는 나고야의정서 상의 이용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상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EU 규칙 511/2014 적용범위와 주요의무에 관한 지침(Guidance docu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re obligations, 2016)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이용’은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제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사전통고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 되나요?

이미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상품을 수입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 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ABS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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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절차준수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유전자원법 제14조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절차준수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5조 절차준수신고와 관련하여 자원을 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사전통고승인(PIC)

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PIC 취득 건수와 동일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분류학 및 계통학 연구 등은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나요?

유전자원법상 이용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

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형태학적 연구는 적용범위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해외 국가연락기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의 주체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가연락기관과의 연락 기록 등 

해외법령 절차준수를 위한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ABS 법령이 없는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전자원법 제15조에 따른 절차준수신고를 

해야하나요?

법 제15조에서는 절차준수신고 요건으로 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절차를 마련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

으므로,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6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

Q.

Q.

Q.

Q.

K대학 연구실의 나효능 교수가 최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인도의 모링가(Moringa oleifera) 잎

의 효능 연구를 위해 현지에서 표본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 나효능 교수는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

야 할까요? 

유전자원 원산국인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

다. 인도의 경우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표본을 채집하는 경우에도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회사인 K 社(사)는 보습에 좋다고 알려진 시어버터와 콜라겐을 첨가한 크림을 개발하였습니다. 

시어버터는 별도의 연구·개발 과정 없이 첨가만 하였으며 콜라겐은 자체 연구를 통해 피부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K 社(사)는 각각의 원료에 대해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시어버터는 특성이 이미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없이 첨가만 하였으므로 사전통고승인을 받지 않

아도 됩니다(EU 가이던스, 2016). 콜라겐 흡수율을 높이는 연구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

로써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전자원 원산국의 사전통고승인을

(PIC)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K-기업은 A국가의 발효식품에서 기능성 미생물 균주를 분리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이용하

려고 합니다. A국가에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미생물자원도 나고야의정서상의 적용 대상입니다. 미생물을 연구, 개발하여 상업화한 경우 원칙적

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국에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유럽내 미생물자원센터들이 개발한 모범관행 매뉴얼에 의하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현

지내 물질을 수집하는 경우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물질의 수집 단계에서

부터 ABS 관련 절차 준수 및 정보공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기업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드링크제품으로 ‘힘나용’을 개발하였습니다. 면역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원료로 충청남도 금산의 ‘인삼’을 사용하였다면, 한국의 K-기업은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내국인이 국내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산지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한 경우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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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관련 자료는 어

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 에서는 각국의 최신 동향 및 법

률,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뷰티기업은 식품으로 수입된 감자를 이용하여, 기미·주근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팩을 

개발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제4조에 따라, 감자는 ITPGRFA(식량농업유전자원) 부속서 64종에 포

함되므로, 이익공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감자, 옥수수 등과 같이 ITPGRFA(식량농업유전자원) 부속서 64종의 작물이 “식량농업용”으로 사

용되는 경우는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ITPGRFA 제12조제3항(a)), 

식량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을 제공한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익공유

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

품을 개발하기 위해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자원환경부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았습니

다. 한국의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언제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베트남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므로 '힘이나 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나라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절차준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유전자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한국의 K-건강기능식품기업은 베트남 열대과일 노니(Noni, Morinda citrifolia)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

발하기 위해 사전통고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

사국이 되었으므로, 8월 17일 이후에 접근 하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만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는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이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 법률에 따라 접근 절

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대과일 노니의 제공국인 베트남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접근한 노니는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후 제품 개발을 해야 합니다. 

* 베트남의 ABS 관련 법: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DECREE On The Management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2017)

Q.

Q.

Q.

Q.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얼마 전 이탈리아의 올리브잎 추출물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문

헌을 보고,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나고야의정서 당사

국이 아닌데, ‘힘나용’은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어도 관련법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

지만 이탈리아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통고승인 취득

의 의무는 없습니다.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유전자원이란 무엇인가요?

유전자원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써,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CBD 제2조).

따라서 모든 생물자원이 포함되며, 별도의 적용대상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인도의 까

마중(Solanum nigrum)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에 따

라 까마중은 NTC(Normally Traded Commodities) 목록에 포함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

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도 중앙 정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 Normally Traded Commodities)이라는 의미

로 무역촉진을 위해 상품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을 목록화하여 생물다양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

물자원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상품(commodity)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생물다양성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제품 개발과정에서 원료로 이용하거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법상의 ‘생물자원’으로 적용되어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전자원 원산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법률 제정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각 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등의 정보는 ABSCH 홈페이지(https://absch.cbd.int)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제14조는 ①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 ②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③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PIC)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MAT) 체결에 대한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등을 ABSCH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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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H 홈페이지의 ‘비준국’과 ‘당사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도의 NTC 목록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통고승인(PIC)이 필요 없나요?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일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준국 : 비준(Ratification)은 서명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

시하는 행위이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를 비준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명하지 않았던 국가가 후에 

행하는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가입(Accession)은 비준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당사국 : 비준서를 기탁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어 나고야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의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에 의하면 연구 및 상업적 이용을 위해 인

도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사전통고승인(PIC)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는 무역촉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Normally Traded Commodities)

을 고시하여 동법의 적용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NTC 목록에 포함되어도 원료나 제품개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법이 적

용되어 사전통고승인(PIC)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의 원산국은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을 그 나라의 자연 생태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원산국이 여러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원산지가 복수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확

보하려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제공국)의 법령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절차를 준수하

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부터 미국 원산의 유전자원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경우 유전자원법 제15조

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미국은 비당사국이므로 유전자원법 상 내국인의 절차준수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

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

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전자원법 제15조)  

Q.

Q.

Q.

Q.

* World Economy Situation and Prospects 2016 보고서

나고야의정서 제22조 역량 조항에 최빈개도국,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경제 전환기 국가, 개발도상국 당

사국에 대하여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정의와 리스트는 어디

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나고야의정서 제22조는 최빈개도국 등에서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 및 사

무국이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며, 각 기업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UN 사무국에서 매년 ‘세계경제상황과 전망(World Economy Situation and Prospects)*’ 보고서

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부속서에서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의 당사국 등 관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개발 시 특정 생물자원(식물의 추출물 등)이 매우 소량(0.01%~ 수준)사용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나요?

유전자원을 소량 이용하였더라도 원산지국의 법령에 따라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화장

품의 특정 효능을 나타내는 원료, 특허를 취득할 예정인 원료, 원산지국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이라

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물유래가 아닌,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원료에도 이 협약이 적용되나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자원이며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유전자)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화학물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원 유래 합성생물학도 나고야 의정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자원 부국

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합니다. 

생물해적행위만으로 특허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출원된 특허의 경우는 신규성

과 진보성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나고야의정서 상의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가 취소되지는 않

습니다.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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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L. )처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에 접근하여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나라에 사전통고승인(PIC)을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식물은 과거 국내로 유입되어 전국의 야생에서 자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당식물의 원

산국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를 할 때는 접

근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Q.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마우스로 효능을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유전자변형마우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나요?

유전자변형마우스를 개발하는 행위는 연구·개발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에 

포함되지만, 신약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진단과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Q.

유전자원을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벌칙 등의 규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Q.
국가 주요 내용

에콰도르

에콰도르 곤충표본 밀반출 혐의로 일본 큐슈대학 정원사 재판(19.4)

-  2019년 3월 큐슈대학 정원사 히로카즈씨는 휴가 중 에콰도르에서 무척추동물(거미, 나비, 

딱정벌레 등 고유종 포함) 표본 371개체를 밀반출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재판전까지 

출국이 금지됨

-  히로카즈씨는 재판에서 Dedalma 나비재생분양센터에서 발급한 이전허가권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를 몰수당했을 때 매우 당황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에콰도르인들에게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사죄함

-  하지만 검사는 전문가와 협업한 의도적 채집이 추정되며, 산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활성 물

질을 함유한 딱정벌레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함

-  1심에서 징역2년 구형, $3,940벌금 및 공공사과문 발표를 명하였고, 이후 2심에서 집행유

예 2년으로 감형됨

-  히로카즈씨는 19년 5월 21일 에콰도르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일본에 돌아가 집행

유예 기간 동안 한달에 한번 일본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함

호주

일본인 남성 2인, 도마뱀 밀반출 시도 중 검거(19.6)

-  일본인 남성 2인은 호주 퍼스 공항에서 살아있는 솔방울 도마뱀(암시장에서 $7,000에 거

래되는 종) 13마리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밀반출 시도하다 호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검거되어 수사 중

- 이는 징역 10년과 약 210,000 호주달러(약 1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국가 주요 내용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시즈오카 시(市) 직원, 남아공 식물채취 혐의로 체포(19.5)

-  시즈오카 시(市) 직원은 휴가 중 남아공 길가에 자생하는 식물 유포르비아(Euphorbia) 등 

2종 53개체를 채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됨

-  이 직원은 야생 식물의 채취가 금지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체포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

고, 관상용으로 채집하였다고 진술함

-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2개월간 구속되었다가 벌금 2만랜드(약160

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됨

- 이후 시즈오카 시(市)는 직원에게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개월간 1/10감봉 조치함

인도

인도 시킴 주(州), 무허가 식물종자 채집 의심 외국인 신원 경보(16.1)

-  인도 시킴 주(州) 관광부는 관광업계에 생물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방문

에 대해 경계할 것을 통보함

-  이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시킴 주(州) 식물종자를 판매하는 영국인 T.D. Atkinson과 인도

의 고유종을 채집하여 유전연구를 하는 미국인 Jhon Mood로 알려짐

- 이러한 무허가 종자채집행위는 최고 5년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임

브라질

브라질 정부, 미국 기업 삼바존(Sambazon)을 생물해적행위 혐의로 조사 착수(18.6)

-  2017년 브라질 환경청 산하 환경연구·재생자원 연구소(IBAMA)는 미국에 본사를 둔 삼바

존이 정부의 허가 없이 브라질 유전물질 아사이베리를 기술·개발용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

해 75,000헤알(약2,183만원)의 벌금을 과금함

-  이에 대해 삼바존은 자사 제품은 아사이 과육에 여러 물질을 단순 첨가한 것이라고 항변함

-  2018년 브라질 아마파 주(州) 연방 검찰청은 삼바존이 유전자원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

(CGEN)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최종상품을 제조하여 이윤을 창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조

사 중 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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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

우리 생물주권 잘 지키고 다른 나라 유전자원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Ⅳ

부록

실무역량을 높여주는 유용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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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01

주요 당사국의
ABS 법령 및 절차

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중국
2016. 6. 8.

(2016. 9. 6.)

중국 

생태환경부

• (이행법)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

례 (초안)

• (기타) 헌법, 전리법 및 

전리법 시행세칙, 종자

법, 축목법, 환경보호법, 

중의약법 등

•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

어 접근 절차를 규정

• 접근목적의 변경 및 제3

자에게 양도, 조례 발효 

전 유전자원의 접근 목적 

변경 시 재심사 절차 필요

• 이익공유의 경우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으

로 나누어 규정하며, 유전

자원 보호를 위한 기금을 

0.5~10% 지불해야 함

일본
2017. 5. 22. 

(2017 8. 20.)
환경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 (이행법) 유전자원의 취

득의 기회 및 그 이용으

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2017)

• (기타) 생물다양성에 관

한 기본법, 생물다양성 

지역협력 촉진법, 이용자

를 위한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지침

• 이용국 입장을 취하고 있

는 바, 일본 내의 유전자

원의 접근에 대한 사전동

의는 불필요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

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공

유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유가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베트남
2014. 4. 23. 

(2014 10. 12.)

천연자원

환경부

천연자원환경

부, 농업농촌

발전부

• (이행법)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칙령

• (기타)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세칙, 

제약법, 과학기술부령, 

환경보호법 및 환경보호

법 시행세칙, 자원환경데

이터의 수집·관리·사용에 

관한 정부의정서

• 유전자원 접근 시 접근등

록서류를 국가책임기관

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허가/거절여부를 통보

• 이용와 제공자 간에 별지

서식을 통한 계약을 체결

하며, 계약의 효력은 국

가책임기관에서 최종 허

가시 발생, 국가책임기관

에서 발급한 등록승인서

를 근거로 코민급 인민위

원회의 보증

• 이용자는 등록승인서 발

급 후 12개월 내에 접근

허가 신청서류를 국가책

임기관에 제출하며, 국가

책임기관은 5일 이내에 

신청유효여부를 통보하

며, 심사를 거처 최종 유

전자원의 이용을 결정

인도
2011. 5. 11. 

(2012. 10. 9.)
환경부

국가생물다양

성총국

• 유전자원 관련 지식의 접

근과 이익공유를 위한 가

이드라인

• (기타) 생물다양성법

(2002), 생물다양성 규

칙(2004), 식물품종 및 

농민권리보호법(2001), 

대외무역(개발 및 규제)

법(1992), 유해미생물, 유

기체 또는 세포의 제조, 

사용, 수입, 수출 및 저작

에 관한 규칙(1987), 향

신료법(1986), 환경(보

호)법(1986), 농업 및 가

공식품 수출개발 권한

법(1986),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법(1981), 산림보

전법(1980), 인도해역법

(1980), 수자원관리법

(1977) 등

• 연구를 위한 접근 및 상

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을 

구분하여 규정

•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상

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한 이익공유, 상업적 

이용을 위해 접근된 유전

자원 판매액에 대한 이익

공유, 연구결과의 이전에 

대한 이익공유, 지식재산

권에 대한 이익공유, 연

구 및 상업적 이용을 하

려는 제3자에게 유전자

원 및 관련지식 이전에 

대한 이익공유, 이익공유

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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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영국
2016. 2. 22. 

(2016. 5. 22.)

환경식품

농촌부

기업에너지산

업전략부, 

규제단속국

• (이행법) 2015년 3월 나

고야의정서규칙 2015 

No. 821

• (기타) 2014년 4월 16

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

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

원회 이행규칙

• 영국 국내법에서 PIC과 

MAT에 대한 구체적 규

정 없음

• 영국 국민이 제공국의 유

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책임기관에 적절주

의의무 신고서 및 감독관 

협조, 정보제공 의무

• 국가책임기관은 이용자의 

상당한 주의의무 및 신고

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에 

대하여 관련조치(준수통

보, 주의통보, 벌금, 형사 

처벌 등)를 취할 수 있음

프랑스
2016. 8. 31. 

(2016. 11. 29.)

환경에너지

해양부

고등교육연구

혁신부, 

생태및연대전

확국, 주택자

연계획부, 

수자원및생물

다양성부, 

생물다양성

영향프레임

워크국

• (이행법) 2015년 3월 나

고야의정서규칙 2015 

No. 821

• (기타) 2014년 4월 16

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

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

원회 이행규칙

• 비상업적 연구 목적, 생

물다양성 관련 지식의 증

가, 현지외 보존의 증진 

등 의 경우 국가책임기관

에 접근신고

• 접근신고대상이 아닌 유

전자원의 이용에 대해 국

가책임기관의 허가 필요

독일
2016. 4. 21. 

(2016. 7. 20.)

자연보전및

경관관리부

연방자연

보전청

• (이행법) 유럽이사회 규

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의 접근 및 이익공유 

연방법

• (기타) 2014년 4월 16

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

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

원회 이행규칙

• ‘법적 예외 적용을 제외’

하고는 이용자 입장을 견

지하여 현재 독일에서 ‘유

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

한’되지 않으며, 사전통고

승인에 관하여 소극적인 

규제태도를 취하고 있음

• ABS 의무 위반시 연방자연

보전청(BfN)에 의한 최고 

5만 유로의 벌금을 규정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조건의 내용을 

평가하거나 강요할 수 없

고, 단지 계약의 존재유

무에 대해 보장할 의무만 

있다는 견해를 표명

국가 NP비준(발효)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법령 ABS 절차

벨기에
2016. 8. 9. 

(2016. 11. 7.)
환경관리총국

자연산림청, 

농업천연자원

환경총국

• (기타) 2014년 4월 16

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

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

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

원회 이행규칙

• 특정 접근절차를 두고 있

지 않음

• 지역별 접근절차 상이

멕시코
2012. 5. 16. 

(2014. 10. 12.)

환경자연

자원부

환경자연자원

부, 국립종자

검사인증원, 

농수축산농촌

개발식품부, 

산림토지집행

위원회원주민

발전국가위원

회, 자연보호

지역위원회

• (이행법)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식량 및 농업을 위

한 식물자원의 접근 신청 

절차

• (기타) 나고야 의정서 이

행을위한ENBioMex 계

획, 야생생물일반법,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법, 지속

가능한 산림개발에 관한 

일반법, 생태저울 및 환

경보호에 관한 일반법등

• 접근신청자는 환경자연

자원부에 접근을 신청해

야 하며, 이때 신청인의 

성명·명칭 등 정보와 함

께 관계당국, 접근하고자 

하는 식물자원의 보존 유

형, 권한당국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함

• 접근신청을 위한 신청서 

첨부서류는 신청인의 공

식 신분증명, 해당 프로

젝트에 대한 간략 개요, 

예상결과 및 작업 일정 

등이 기재되어야 함

남아공
2013. 1. 10. 

(2014. 10. 12)
환경부 환경부

• (이행법) 생물자원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칙, 남아공의 생물자원

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체계 : 공급자, 사용

자 및 담당기관에 대한 

지침

• 토착생물자원 및 기타 관

련 전통지식을 포함한 생

물탐사를 수행하고자 하

는 자는 허가증 필요

• 생물탐사 또는 기타 연구

목적의 토착생물자원 수

출시 허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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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5) 서식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② 소속(법인명)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④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유전

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 ⑦ 소속(법인명)

⑧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⑨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유전

자원

및

접근ㆍ

이용

내용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                                              /                                          )

⑫ 수량 또는 농도([    ] 전통지식)

⑬ 접근 방법
 [    ] 구매   [    ] 기증 또는 교환   [    ] 유전자은행, 종자은행 등   [    ]채집
 [    ]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유전자원에 접근
      - 제3자 정보: (소속/법인명)                     (성명/대표자)                  (연락처)
 [    ] 기타(                                                                                                                                )

⑭ 접근 목적
 [    ] 상업적  [    ] 비상업적

⑮ 접근 용도
 [    ] 의약용   [    ] 화장품용   [    ]   원예용   [    ]   기타(                )

⑯ 이용하려는 국가
 

⑰ 이용방법 ⑱ 이용기간

상호

합의

조건

⑲ 체결 여부
  [    ] 체결   [    ] 미체결

⑳ 미체결 사유

 상호합의조건 내용
  [    ] 금전적 이익 공유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기타(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 귀하

1. 우리나라(대한민국)

5) 관련서식은 각국의 법령을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원문은 법령 참조.

신고인 제출 서류
1.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만원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책임기관의 장 확

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⑥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⑧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없

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를 합니다.

5. ⑬ 접근 방법란, ⑭ 접근 목적란, ⑮ 접근 용도란, ⑯ 이용하려는 국가란, ⑰ 이용방법란,  상호합의조건 내용란은 복수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6. ⑬ 접근 방법란에서 유전자원 제공자 외에 구매대행자 등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적습니다.  이때 제3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7. ⑰ 이용방법란에는 해당 유전자원에 적용하려는 생명공학기술 등을 포함한 기술의 개요를 간략히 적습니다.

8. ⑳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이익 공유의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를 체결하지 못

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

에게 확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상호합의조건 내용란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표시하며, 상호합의조건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 심사  수리 여부 심사 결정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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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인

1) 비영리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신청서의 최소내용 및 

이익공유 신고서

PART 1. 이용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

3. 주소:

4. 전화번호:

5. 전자우편:

6. 신청자 정보: 개인: 회사: 기관: (택 1)

7. 회사 또는 기관일 경우 아래 정보 추가 기입

   가) 상호:

   나) 납세자 코드-납세자 번호:

   다) 주소:

PART 2. 비영리 연구의 정보.

1. 간단한 서술 (목적, 이유 및 의도):

2. 연구의 예상 프로그램:

3. 참여 기관:

4. 스페인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전을 위해 기대하는 연구의 유용성.

PART 3.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의 접근.

1. 수집할 유전자원의 서술:

2. 수집할 위치 또는 수집을 진행할 현장 외 컬렉션.

3. 접근 예상일:

4. 스페인컬렉션에 재료의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가? 

    (해당하는 경우 컬렉션 제목 명기)

PART 4. 회사 또는 연구소의 법적 대표 또는 연구원 신고서.

본 문서를 통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1. 접근을 신청하는 유전자원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12월 13일자 법 42/2007 제71.6조에 따라,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접근 허가증을 신청한다;

3.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는 본 신고서와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4. 유전자원의 접근 허가증을 발급하는 관할 당국에 연구의 최종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장소, 일시, 서명:

2) 비영리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접근허가증의 최소 내용

1.  접근 허가 관할 당국:

2.  사전 동의서를 발급하고 상호 조건을 확립하는 기관:

3.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의 참조번호:

4.  허가증 발급일:

5.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일:

6.  허가증 발급의 대상인 자연인/연구기관/회사:

7.   본 허가증은 비영리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 동의와 상호 조건 확립을 증명하는 문서

로 발급되며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은 다음과 같다(연구의 종류와 목적을 명기할 것).

8.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9.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서술:

10.   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한도: 비영리 연구목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업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접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된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항상 스페인

으로 표기할 것.

11.   제3자 양도 조건: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는 본 허가증과 이용자의 신고서와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3)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신청서의 최소내용 및 이

익공유 신고서

PART 1. 이용자 정보.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납세자번호,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문서:

3. 주소:

4.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5. 신청자 정보: 개인: 회사: 기관: (택 1)

6. 회사 또는 기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한다:

   가) 상호:

   나) 납세자 코드-납세자 번호:

   다) 주소:

PART 2. 사용 정보.

1. 사용의 간단한 서술 (목적, 이유 및 의도):

2. 사용의 예상 프로그램:

3. 참여 기관:

4. 스페인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전을 위해 기대하는 연구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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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유전자원의 접근.

1. 수집할 유전자원 :

2. 수집할 위치 또는 수집을 진행할 현지 외 컬렉션.

3. 접근 예상일:

4. 스페인 컬렉션에 재료의 사본을 보관할 예정인가? 

    (해당하는 경우 컬렉션 제목 명기)

PART 4. 사전 동의 및 상호 조건 확립 (첨부할 것)

상기 정보 중 기밀의 성격을 지닌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표기하고 증명하시오.

장소, 일시, 서명: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야생분류군에서 파생된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허가증의 최소 내용

1.  접근 허가 관할 당국:

2.  사전 동의서를 발급하고 상호 조건을 확립하는 기관:

3.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의 참조번호:

4.  허가증 발급일:

5.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만료일:

6.  허가증 발급의 대상인 자연인/연구기관/회사의 정보:

7.   본 허가증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 동의와 상호 조건 확립을 증명하는 문서로 발

급되며 이에 해당하는 유전자원은 다음과 같다(연구의 종류와 목적을 명기할 것).

8.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9.  허가증이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서술:

10.  허가증의 사용목적 및 한도:

11.  상업적 목적.

12.  상호 조건의 이행.

가) 사용된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항상 스페인으로 표기할 것.

나) 유전자원의 사용에서 상업적 활동이 파생될 경우 이를 관할 당국에 보고한다 (특허 신청, 제품 등록 

및 판매 등)

다) 특허의 유효기간 동안 또는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동안, 이익의 연간 정산을 위해 획득한 순이익에 

대하여 보고한다.

13.   제3자 양도 조건: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 할 경우, 본 허가증 및 확립된 상호 조건과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3. 말레이시아

1) 비상업적 목적 신청 시 허가 신청서

법정신고서

비상업적 목적 허가를 위한 신청서

                              [신청인 성명] (NRIC번호/여권번호)은/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선언합니다.

1.                            [생물자원,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용의 목적을 적으시오] 와/과 관련하여,

본인은

(a) 제안 조치와 관련된 생물자원, 혹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혹은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사

용하지 않을 것이며,

(b) 생물자원 혹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책임기관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c) 수집한 생물자원의 분류학적 사본을 책임기관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d) 생물자원을 책임기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해당 기관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

속하며, 

(e) 본 법의 17(1)항에 따라 이익공유에 관한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유전자원, 파생물, 생물

자원을 구성하거나 생물자원에 함유된 것들,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혹은 잠재적 상업적 목

적으로 본인 혹은 타인이 연구 혹은 개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법정신고서에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본 법의 55조에 의거하여 유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선언이 진실임을 믿으며 1960년 법정신고법(Statutory Declarations Act 1960)의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상기인이 서명하고 서약함

                                                     

신청인 서명

                                                     

                                        에서

                                        주에서

           년           월           일

 본인 앞에서, 

 ……………………………………………

 (법원판사, 치안판사, 혹은 선서 입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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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1)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제2호 서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유전자원 접근 신청서

수신인 : (국가책임기관)

1. 신청인

-  기관 :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

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2. 신청 내용

- 유전자원 (일반명, 기타명, 학명)

- 접근 대상 유전자원의 예상 수량/용량 (유전자원 표본 수, 수량/용량)

- 유전자원 접근 목적

   □ 비상업적 연구

   □ 상업적 연구

   □ 상품 개발

- 예상 접근 기간 :                     부터                      까지 (최장 3년)

- 접근 예정지 :

- 예상 제공자 :            □ 제공자에 대한 정보 (해당할 경우 작성) :

                       □ 제공자 추천 소개 요청

- 수행 활동 (해당할 경우 작성) :

   □ 베트남 영토 밖으로 유전자원 반출

   □ 접근 의도에 대한 변경 없이 제3자 이전

3. 예상 접근 방법 : 

- 기간 (시작 및 종료 시간) :

- 접근 방법 (수단, 도구, 장비) :

- 접근 예정지 (야생 서식지,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컬렉션) :

-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수집을 수행하는 국내 기관 및 내국인 (상세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

4.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이용 (해당할 경우 작성)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예상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5. 첨부 문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 / 2017/ND-CP호(2017.5.)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서류 및 해당 시 기타 서류) 

6. 신청자 서약

(개인/기관명)은 본 서식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바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의거

하여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것 입니다. 

상기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신청자”                                 가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소), 날짜                    

신청자 대리인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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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3호 서식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제           호/ 제공자-접근자)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의거하여,

- 민법 (2015)에 의거하여, 

- 생물다양성법 (2008)에 의거하여,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 

/2017/ND-CP호(2017.     .     )에 의거하여,

- 양 당사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날짜)                   (장소)                   에서 본 계약서가 다음 당사자 간 체결되었다. 

유전자원 제공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제공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설립증 또는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

서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및

유전자원 접근자인 개인/기관명 (이하 “접근자”)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자격요건 및 전문분야

+  소속 과학기술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 사업자허가증 또는 기관설립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

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공동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수행 시 유전자원을 제공 또는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 또는 개인이 참여할 

경우, 해당 기관 및 개인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협상하며, 공동으로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다음 조항에 대해 동의한다.

제1조. 제공자와 접근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정보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다.

1. 접근대상 유전자원: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접근 방법, 수량/용량, 유전자원의 부피: 표본 수, 수량/용량, 개체  

3. 유전자원 접근목적: 비상업적 연구, 상업적 연구, 상품 개발 중 해당하는 목적에 대해 명시

4. 기간: (예상 접근 기간:                 부터                  까지 (최장 3년간))

5. 접근장소

6.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접근 예정지

7.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예상 용도 (해당할 경우)

8. 유전자원 국외 반출 계획 (해당할 경우)

9. 기타 합의사항

    (첨부 유전자원 접근계획 참조)

제2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자 및 제공자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2017/ND-CP호(2017.     .     )의 서식 및 이익공유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협상할 것이다. 

제3조. 접근자의 의무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  국가책임기관이 발급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취득 후 유전자원 접근 계획에 한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및 수집 활동을 수행한다.

 -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한하여 접근한다. 

2.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과 관련하여

 -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접근 목적에 한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한다.

 -  상품 개발의 경우 접근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원에 기반한 제품의 이용 및 상업

화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보를 국가책임기관 및 제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의도의 변경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

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2017/ND-CP호(2017.     .     ) 제14조 제

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유전자원의 접근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결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접근자는 제공자

의 유전자원에 대한 출처 또는 원산지를 보장해야 한다.

 -  접근된 유전자원에 기반한 혁신적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상업화를 추진할 경우 접근자는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이익공유를 보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

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2017/ND-CP호(2017.     .     ) 제22조 제2항에 정의된 규정을 준

수해야 한다. 

5.  접근된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

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2017/ND-CP호(2017.     .     )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이익공유 :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이익공유를 이행한다.

7.  공지 및 보고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본 칙령의 규

정에 따라 보고체계 운영

8. 규정에 따라 제공자 및 관련 당사자에 수수료, 요금 및 세금 납부

9.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제4조. 제공자의 의무

1. 요청 시 유전자원 접근 허가 신청 절차 중 접근자와 조율

2.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용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

3.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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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분쟁해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와 관련된 본 계약서와 유관한 모든 분쟁

은 베트남법 조항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약국으로 가입된 조약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6조. 보고 및 회계

접근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보관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는 의무를 지닌다. 접근

자의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진행된 거래

2. 영수증 및 청구서에 대한 별도 보고서

3.  회계 자료는 확인을 위해 사용 및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에 따라 작

성되어야 한다. 

4.  유전자원/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보고서 및 자료는 정확한 

지급을 위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 

5.  접근자는 표본과 관련된 회계 자료 및 보고서를 본 계약 만료 또는 종료 후              년간 기록 보관소에 보

관하고, 본 계약 기간 이전에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를 저장해야 한다. 

6. 기타 합의사항

상기 언급된 사항 이외에 특정 사례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 세금, 수수료

 - 법에 따른 비밀유지약정서

 - 보험

 - 파일 및 자료에 대한 접근

 - 본 계약의 개정 및 보완

 - 본 계약의 종료 및 청산

 - 불가항력

 - 기타 관련사항

본 계약서의 원본은              부(각              페이지) 작성되었다. 각 당사자는              부를 보관하며, 국가책

임당국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접근자 제공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접근자)               및 (제공자)               간 (접근장소 또는 제공자의 등록주소지)             에서 체결한 유

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

원본 1부는 코민급 인민위원회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장소), 년           월           일          .

코민 인민위원회 

위원장
(서명, 성명, 날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세부계획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의 첨부문서)

1. 유전자원에 대한 일반 정보

 - 접근대상 유전자원 :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 접근대상 유전자원 표본

 -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수량/용량, 표본 수, 수량/용량, 무게, 개체                  

 - 유전자원 접근목적

 - 기간: (예상 접근 기간:                 부터                  까지 (최장 3년간))

 - 접근 예정지 :

 - 야생 서식지에서의 접근 :

+ 위치: 대지, 산림 하위지구 및 기타 생태계에 대한 지리적 좌표

+ 경계: 도표 및 최소 축척 1:10,000의 지도를 첨부한 자연적 경계에 대한 설명 

+ 접근 예정지의 넓이

+ 접근대상 지역의 생태계 및 동식물 현황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의 접근 : 

   생물다양성 보전시설 및 컬렉션에서 접근 예정인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유전자원 수집 기간 및 장소)

2. 접근 방법 

 - 접근 방법 및 이행 방법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수단, 도구, 기구; 수집 기간/세션)

 - 수집과정에 참여한 내국인 및 국내기관 (개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3. 유전자원이 보전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사회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접근장소에서 수행된 영향평가

 - 이와 같은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4. 유전자원 이용계획

 -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 목적 및 예상 결과

 - 유전자원의 특성, 가치, 이익을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 대한 사항 

(해당 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전자원을 관리하는 제공자와 전통지식의 제

공자가 다를 경우 전통지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및 개인에 대해 명시)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기관 및 내국인 (개

인/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 상세히 기재)

 -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의 파생물에 기반한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이 예정된 장소

 - 수행 활동 (해당할 경우 작성)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 유전자원 반출 (수량/부피, 베트남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의 

유전자원 반출 횟수에 대한 상세 정보)

+ 의도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유전자원 이전

   (유전자원을 수령할 기관 및 개인,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 예정일, 예상 용도에 대한 정보 첨부) 

5.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에 대한 서약

(접근자 및 제공자 간 체결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서상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법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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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신청서

제8호 서식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국외 반출 신청서

수신: 책임국가기관

1. 국내 과학기술기관, 학생 및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정보:

-  과학기술기관 : 기관명; 과학기술 활동 등록을 위한 기관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 대표

자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학생 또는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2. 유전자원 국외 반출 목적

 □ 비상업적 연구

 □ 연구

3. 국외 반출예정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연번 항목 정보

1. 유전자원명 (일반명, 학명 및 기타명)

2. 접근장소 (주소, 유전자원이 수집된 장소의  좌표)

3. 기간

4. 유전자원   표본 (접근 및 수집대상 부분)

5. 수집   수량/용량

6. 수집방법 (수단, 장비, 도구)

7.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해당할 경우)

8. 국외 반출 신청대상 유전자원 수량/부피

4. 제공자에 대한 정보

-  기관: 기관명; 사업자허가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기관설립증 또는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발급일 및 발

급처; 기관 대표자명; 직위; 기관 연락 담당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 발급일 및 발급처; 유전자원이 접근된 토지·수면이용권 

증서, 발급일 및 발급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5. 유전자원의 국외 이용에 대한 정보

연구를 위해 협업 추진 및 유전자원을 수령할 국외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

6.  본 신청서에 동봉된 서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2017/ND-CP호(2017.    .    ) 제20조에 명시된 필요 서류 및 해당될 경우 기타 

서류)

7. 서약

(과학기술기관명/학생명/박사과정학생명)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 

-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에 한하여 반출예정인 유전자원을 사용한다.

- 유전자원의 제3자 이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정부 칙령 제            ./ 

2017/ND-CP호(2017.    .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 의무를 준수한다.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 앞에서 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보증

하고 그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진다.  

비상업적 목적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상기 명시된 유전자원의 국외 반출에 대한 “신청자”                의 요청을 

고려 및 허가 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장소), 날짜             .

신청자

(직위, 성명, 서명 및 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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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1) 생물다양성규칙 양식 1

양식 I

(규칙 제14조 참조)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신청서

파트 A

(i)  신청인의 서면 정보

(ii)  성명:

(iii)  영구 주소:

(iv)  인도 내 연락 가능한 개인/중개인의 주소(있을 경우): 

(v)  기관 프로필(신청인이 개인일 경우는 개인 프로필), 관련된 증명 서류 부착 필요: 

(vi)  사업의 성격:

(vii)  기관의 총 매출액(US$):

2. 접근할 생물자원과 그 성격 그리고 관련 지식에 대한 구체적이며 자세한 정보

a) 이용될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일반명(학명):

b) 해당 생물자원의 지리적 위치:

c) 전통지식에 대한 설명/성격(구술/문서):

d)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확인된 모든 개인/지역사회:

e) 수집할 생물자원의 수량/용량 (기간 명시):

f) 명시한 생물자원 수집 기간:

g) 자원 선택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성명과 명수:

h) 연구의 종류와 규모, 상업적 용도 및 예상되는 이익을 포함한 해당 유전자원의 이용목적:

i) 자원 수집에 따른 접근으로 생물다양성 어느 요소라도 위협 또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여부:

3.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

4. 접근된 자원의 최초 목적지 및 연구·개발 활동이 예정된 장소.

5.  생물자원 및 지식 접근을 통하여 얻은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통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나라에 생기게 되는 

경제적 및 그 외 이익.

6.  생물자원 및 지식 접근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나라에 생기게 되는 생명공학적, 과학적, 사회적 및 

그 외 이익.

7. 접근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통하여 인도/지역사회가 얻게 될 이익의 평가치.

8. 이익공유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과 계획.

9. 그 외 관련된 사항.

파트 B

선언

나는/우리는 선언합니다: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이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생태계에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생물자원의 수집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이름

직함

장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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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드라인 부속서의 양식 A

양식 A

(규칙 제2조 참조)

신청자에 의하여 사용될 생물자원에 대한 공급되는 정보

자진 신고

사용되는 해당 생물자원의 일반명 :                                   

학명 :                                   

거래된 식물, 동물, 또는 부속물 :                                   

접근의 구체적 목적 :                                   

접근 장소/원산지*
수량/용량 

(단위: Kg)

요금

(단위: 개당)

생물다양성감독원

(State Biodiversity Board, SBB)

예상 구매자/이용자

(예상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파악된 지방단체/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s)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동의서

1. 나는 ABS 가이드라인을 읽고 해당 조건들을 이해하였으며 생물자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조항들을 따를 것

을 약속합니다.

2. 나는 해당 목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NBA/SBB의 동의를 얻을 것을 약속합니다.

3. 나는 NBA/SBB의 필요에 따라 관련된 자료를 NBA/SBB와 공유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4.  또한 나는 이 서식에 제공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부정확한/잘못된 정보 및 고의적인 은닉이 있다

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거래자/회사/제조자/위임 대표자의 성명

거래자/회사/제조자의 전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장소

날짜

3) 생물다양성규칙의 양식 2

양식 II

(규칙 제17조 참조)

상업적 목적을 위해 연구 결과를 외국인, 외국 회사, 인도비거주자(Non Resident Indians, NRIs)에게 제공하

기 위하여 국립생물다양성기구(NBA)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i)  성명

ii)  주소

iii)  직업 프로필

iv)  소속된 기관 (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실행한 연구결과의 세부 사항

3. 연구에 이용된 생물자원/관련된 지식의 세부 사항

4. 연구에 이용된 생물자원이 수집된 지리적 위치

5 연구에 이용된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파악된 개인/사회에 대한 세부 사항

6. 연구·개발이 행해진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7. 연구결과가 제공되기로 예정된 개인/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8.  연구결과를 통하여 개인/기관이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9.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신청인이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10. 연구결과 제공의 승인을 바라는 신청인과 정보 수령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또는 MOU에 관한한 세부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장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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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다양성규칙의 양식 3

양식 III 

(규칙 제18조 참조)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국립생물다양성기구(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사전 승인 요청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i)  성명

ii)  주소

iii)  직업 프로필

iv)  소속된 기관 (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IPR 취득을 원하는 발명에 대한 세부 사항.

3. 발명에 이용된 생물자원/관련된 지식의 세부 사항.

4. 발명에 이용된 생물자원이 수집된 지리적 위치.

5. 발명에 이용된 전통지식과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파악된 개인/지역 사회에 대한 세부 사항. 

6. 연구·개발이 행해진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

7. 발명으로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장소

날짜

5) 생물다양성규칙의 양식 4

양식 IV

(규칙 제19조 참조)

접근된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이전을 위한 국립생물다양성기구(NBA) 

사전 승인 요청 신청서 

1. 신청인의 서면정보 

i)  성명

ii)  주소

iii)  직업 프로필

iv)  소속된 기관 (입증을 위한 관련 문서 첨부 필요)

2. 접근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세부 사항.

3. 체결된 접근 계약의 세부 사항 (사본 부착 필요).

4. 이익과 이미 시행된 이익공유 방법/합의에 관한 세부 사항. 

5. 접근된 자원/지식의 이전을 받는 제3자에 대한 서면정보. 

6. 제3자 이전의 목적.

7.  제3자에게 접근된 생물자원과 지식의 이전으로 받게 될 또는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생물공학적, 과학적 및 

그 외의 이익에 관한 세부 사항. 

8. 신청인과 제3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 

9. 제3자에게 접근된 생물자원과 지식의 이전으로 인도/지역 사회에 오는 이익의 예상치. 

10. 제3자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대한 방법 및 합의 사항. 

11. 그 외 관련된 사항.

선언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며 나는/우리는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

성명

직위

장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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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계약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2010년에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나라마다 유전

자원 이익공유에 대해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부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해 행정적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 등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대륙별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국내 유전자원법의 체계를 이해하여 보다 적합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유전자원의 이

익공유 세부기준(가이드라인)」(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동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를 토대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

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가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국내 산업계가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시 반드시 써야 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시 참고하

는 예시계약서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각 조항을 선택ㆍ수정ㆍ보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록   89

유전자원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동 예시계약서는 계약시 참고하는 예시계약서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각 조항을 선택, 수정, 보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

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당사자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당사자 간에 체결한다.

(1) 유전자원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 성명(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2) 유전자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 성명(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 :

2. 본 계약과 물질이전계약(MTA)의 관계 

[선택조항 2.1.] - 본 계약이 물질이전계약(MTA)을 갈음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선택조항 2.2.] - 본 계약이 물질이전계약(MTA)과 별개로 체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 간 물질이전계약(MTA)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본 계약과 물질이전계약(MTA)의 내

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제공자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2.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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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

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제3자

제3자는 제공자, 이용자, 그리고 이들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이나 기관(institution)을 의미한다.

4. 접근대상

[선택조항 4.1] - 접근대상이 유전자원인 경우

4.1.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예: 가시오갈피나무/가시오가피)

나. 유전자원의 추출 부위 (예: 나뭇가지)

다.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예: 에탄올추출)

라. 유전자원의 형태 (예: 분말)

마. 유전자원의 수량 (예: 100 kg)

바. 유전자원의 소재지 (예: 강원 화천군 간동면 용호길 113-24)

사. 기타 유전자원 관련 사항

[선택조항 4.2] - 접근대상이 유전자원 관련된 전통지식인 경우

4.2.1. 접근대상 유전자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유전자원의 학명 및 일반명 (예: 가시오갈피나무/가시오가피)

나. 유전자원의 추출 부위 (예: 나뭇가지)

다. 유전자원의 추출 방법 (예: 에탄올추출)

라. 유전자원의 형태 (예: 분말)

마. 유전자원의 수량 (예: 100 kg)

바. 유전자원의 소재지 (예: 강원 화천군 간동면 용호길 113-24)

사. 기타 유전자원 관련 사항

4.2.2. 위 조항에 따른 각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접근신고(PIC)

5.1. 이용자는 접근신고(PIC)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5.1.1.] -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접근신고를 한 경우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접근 신고증명서 사본을 본 계약에 첨부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5.1.2.] -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접근신고를 할 경우 

①  이용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전자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접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2. 이용자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전자원등의 사용목적

[선택조항 6.1.] - 비상업적 이용 목적의 연구

6.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학술연구 및 수집, 훈련, 강의 및 교육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이 비상업적 연구에서 상업적 목적의 연구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

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상업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6.2.] - 상업적 이용 목적의 연구

6.2.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상호합의한 활동 및 이용의 내용 기입)

6.2.2.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상업화하려는 경우 별도의 상호합의조건을 체결(또는 상호합의조건을 갱신)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6.3.] - 상업화

6.3.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을 다음과 같은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상호합의한 활동 및 이용의 내용 기입)

6.3.2. 제공자는 상업적 목적의 활용 및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 인하여 파생된 제품의 상업화를 승인한다. 

7. 지식재산권

[선택조항 7.1.] - 지식재산권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7.1.1.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취득한다.

7.1.2. 이용자의 유전자원등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공자와 이

용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7.1.3. 제공자와 이용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은 각자 부담한다. 

[선택조항 7.2] - 지식재산권을 제공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7.2.1. 제공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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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이용자의 유전자원등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공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2.3.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 : 유상 [    ]     무상 [    ]

유상인 경우 구체적인 로열티 : [    ]

실시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 국가 [               ]       지역 [               ] 

실시할 수 있는 목적 또는 범위 : 

[선택조항 7.3.] - 지식재산권을 이용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7.3.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

7.3.2. 이용자의 유전자원 이용 과정 및(또는) 결과 연구성과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선택조항 7.3.3.1.] - 지식재산권의 무상 실시

7.3.3.1.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무상인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여부

를 불문하고 그 지식재산권을 [            ]에서 실시할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선택조항 7.3.3.2.] - 지식재산권의 유상 실시

7.3.3.2.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유상인 경우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를 실시할 권

리를 가진다. 

유상인 경우 구체적인 로열티 :  [    ]

실시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  국가 [               ]      지역 [               ] 

실시할 수 있는 목적 또는 범위 : 

8. 유전자원등의 제3자 이전

[선택조항 8.1.] - 제3자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제공이 일시적인지 또는 영구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새로운 물질이전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는 한 이용자는 유전자원을 구성하는 표본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선택조항 8.2.] -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자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3자에게 본 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등의 이용과 이전에 관한 동일한 의무를 포함한 협약에 서명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8.3.] - 비상업적 연구에서 제3자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학술연구 및 수집과 훈련, 강의 및 교육 또는 기타 비상업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등의 이전은 이용자가 제3

자(또는 기관)에게 본 계약에 따른 조항에 관하여 통보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 경우에 허용된다.

9. 유전자원등의 보존 및 기탁

[선택조항 9.1.] - 유전자원등의 정보 표시

유전자원등의 이용 또는 보존에 관하여 특정 조건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제한 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

하여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보존 및 기탁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9.2.] - 유전자원등의 제한 없는 기탁

이용자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유전자원등을 보존 및 

기탁할 수 있다.

[선택조항 9.3.] - 유전자원등 기탁의 제한

이용자는 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유전자원등을 보존 및 기탁할 수 없다.

10. 이익공유

[선택조항 10.1.] - 금전적 이익공유

[선택조항 10.1.1.] - 지급 방식

[선택조항 10.1.1.1.] - 정액 지급

10.1.1.1. 이용자는 매년 [                           ]를 차기 회계연도 1분기 내에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10.1.1.2.] - 경상 지급

10.1.1.2.1.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연매출액의 [    ]%를 차기 회계연도 [ 1분기 ] 내에 제공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1.1.2.2.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의 [    ]%를 차기 회계연도 [ 1분기 ] 내에 제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조항 10.1.1.3.] - 마일스톤(milestone) 지급

10.1.1.3.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이용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원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 단계 : [                                              ]

- [                                              ] 단계 : [                                              ]

- [                                              ] 단계 : [                                              ]

10.1.2. 당사자는 상기 이익공유 금액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방법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금액의 지급에 

필요한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선택조항 10.2.] - 비금전적 이익공유

10.2. 이용자는 다음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래 예시조항에서 선택하여 자유롭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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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조항

(ⅰ).   지속가능한 사용 관행 교육을 포함한 제도적 능력배양 제공, 사회 기반시설 마련, 유전자원등의 보존과 지

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개발 수행; 

(ⅱ). 제공자 기관/개인/실체와 기술이전 또는 연구개발결과 공유; 

(iii).  제공자 및/또는 제공자 기관/개인/실체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기술 능력 강화 및 기술 이전; 

(ⅳ).  제공자의 유전자원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교육과 훈련에 기여/협력;

(Ⅴ).  생산 위치, 유전자원등이 접근된 지역에서 유전자원등의 보전과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장비나 기술 제공; 

(ⅵ). 생물학적 인벤토리(biological inventories)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관련 과학적 정보의 공유; 

(ⅶ).  유전자원등에 중점을 둔 식량, 보건 및 생활 안보를 포함한 제공자의 우선적인 수요 관련된 연구 수행; 

(ⅷ).  유전자원등의 전달과 후속 이익에 기여하는 제공자 기관/개인에 대한 장학금 및 재정지원 제공;   

(ⅸ).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금 등 지급.

11. 비밀유지

11.1.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상

대방은 서면 동의 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1.2. 일방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3.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출판/공표 내용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삭제

하여야 한다. 

12. 계약의 기간과 종료

[선택조항 12.1.1.]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존속한다.

[선택조항 12.1.2.] 계약의 자동갱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그의 연장계약의 만료일 (    )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    ) 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12.2.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서 해지될 수 있다.

12.3.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타방 당사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으로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지의 효력 발생 이후 30일 이후에도 의무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2.4.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해지 후 [     ]년간 유효하다. 

13. 계약 종료 후 유전자원의 처리

13.1. 본 계약이 종료된 후 이용자는 유전자원 및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문서 및 유형물 등을 지

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잔여 유전자원은 폐기(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3.2. 유전자원이 Collection(자원은행, 기탁기관 등)에 보존 및 기탁된 경우, 본 계약이 종료된 후 해당 유전자원은 

본 계약에 포함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이용 가능해야 한다.

14.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용자에 의해 유전자원이 훼손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 분쟁해결

[선택조항 15.1.] - 재판에 의한 해결

15.1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민국 [        ]에 위치한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선택조항 15.2.] - 중재에 의한 해결

15.2.1. 당사자가 [     ]개월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당사자 간에 상호 동의한 중재인에 의하여 최

종적으로 해결한다.

15.2.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

칙에 따른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 : 1 또는 3

중재지 : [대한민국 / 서울(도시 / 국가)]

중재에 사용될 언어 : [한국어(언어)]

15.3. 중재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6.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한민국의 실질법에 따라 적용 및 해석된다.

17. 보고

17.1. 이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매년)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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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고를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자

의 요청에 따른 추가 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8. 관련 연구결과 발표

18.1. 제공자 및 이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유전자원등의 이용 및 연구성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출판할 권리가   

[                 ]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18.2.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공표 및(또는) 출판물 간행 사실을 사전에 제공자

에게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18.3.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구성과 공표 및(또는) 출판물 간행에 대한 동의 시, 이용자에게 공표 결과물(간행물 포

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제공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의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제공자”                                           “이용자”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

04

유용한 사이트

검색법령정보, 최신동향 등

1)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s://www.abs.go.kr)

 -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법 소개

 - 당사국의 ABS 관련 법령 등 최신정보, ABS 안내서와 가이드북, ABS 뉴스레터 정보제공

 -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법령정보등에 관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2) 통합신고서비스(https://www.abs.go.kr)

 -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변경신고, 상호합의조건 체결 확인신청,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준수의 온라인 

신고 서비스

3) ABS 뉴스레터(https://www.abs.go.kr/kabsch/program/newsletter/list.do?cid=98)

 - 각 국의 비준, 법령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대응 동향정보 제공

4) CBD ABSCH(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https://absch.cbd.int)

 -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접근을 제공(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법령, 유전자원데이

터베이스 등)

 - 나고야의정서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

 -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 수행

검색원산국, 종 검색

5)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https://www.kbr.go.kr)

 - 국가생물종목록, 국가지정관리종, 생물자원 통계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생물다양성협약의 의무 이행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6) 한반도의 생물다양성(https://species.nibr.go.kr)

 - 국가생물종목록, 멸종위기야생생물, 한국의 고유종 등 한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종 검색

7) 생물표본 대여 및 생물소재 분양서비스(https://species.nibr.go.kr)

 -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표본을 대여하거나, 생물재료/소재 등을 분양

8) Catalogue of Life(https://www.catalogueoflife.org)

 -  전세계의 3,000명 이상의 분류전문가가 참여하고, 약200개 이상의 전문분류기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 전세계의 생물종에 대한 분포정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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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

인도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국가책임기관 국가생물다양성총국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관련 웹사이트 ABS 전자파일링(PIC 신청) 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

ABS 관련법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중국

국가연락기관 생태환경부 

국가책임기관 국가환경보호총국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관련 웹사이트 www.mee.gov.cn

ABS 관련법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2017)

브라질

국가연락기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국가책임기관 유전유산관리위원회 Genetic Heritage Governing Council

관련 웹사이트 유전유산관리위원회 https://sisgen.gov.br/paginas/login.aspx

ABS 관련법 브라질 생물다양성법 Brazilian Biodiversity Law

프랑스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국가책임기관

환경부 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연구부(EU적절주의 의무선언 관련)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

관련 웹사이트 환경부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ABS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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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락기관 연방환경청 Federal Office for the Environment (F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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